
[별표 14-5]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｢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｣ 제19조와 같은 

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

용 촉진을 위해 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

으로 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품목)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

금지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폐합성고분자화합물[폐고밀도폴리에틸렌(HDPE), 폐폴리카보네이트(PC), 폐아크릴

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(ABS)수지, 폐폴리아미드(PA)수지, 폐전선(금속, 피복을 모

두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)은 제외한다]

2. 폐섬유[양모(Wool)가 80% 이상 함유된 폐섬유, 폐폴리아미드(PA) 소재 폐섬유는 제

외한다]

3. 석탄재

4. 폐타이어[대형타이어(보조가탄재, 고무분말,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

한함), 철심(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)은 제외한다]

제3조(조건부 수입허용)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

에는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

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.

1.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

2.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입허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

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허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｢자원순

환기본법｣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 및 ｢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

률｣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에 국내 대체재 조달 가능성 및 국내 재활용시장 

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거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｢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｣에 따라 

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

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



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

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 <제2020-142호,2020.6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

른 폐기물의 수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했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

기물의 수입신고서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

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     칙 <제2021-276호, 2021.12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에 

따른 폐고밀도폴리에틸렌(HDPE)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)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

불구하고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

기물의 수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

기물의 수입신고서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     칙 <제2022-103호, 2022.06.03.>

이 고시는 202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칙<제2023-20호, 2023.02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입금지 대상 폐기물에 대한 경과 조치)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

구하고 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

물의 수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했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

의 수입신고서(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